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6. 3. 25.>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평가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평가장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체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업체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1. 퇴직 등으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제25조제3항의 

    평가위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금품 수수(授受), 알선·청탁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평가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5.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

는 경우

  7.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님 께서는 금번 평

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